
정비계획(재개발) 수립 대상지역

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

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

1.

노후· 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

2/3(시· 도조례로 비율의 10% 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음) 이상이거나 

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

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

2.

인구·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토지의 

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

3.

1)최저고도지구 :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

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.

1.

해당 지역의 1)최저고도지구의 토지(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)면적이 전체 

토지면적의 50%를 초과하고,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 

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/3 이상인 지역

4.

공장의 매연· 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

는 공업지역 또는 도시형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

는 공업지역

5.

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

로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· 공급이 필요

한 지역

6.

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

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

한 지역

7.

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

지역

8.

노후,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/3(시· 도조례로 비율의 10% 포인

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음)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
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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